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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변호사 

 

1.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

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86조제7호의 “제81조제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

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

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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